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4] <개정 2025. 3. 17.>

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(제48조 관련)

구분 자격기준

폐기물 

처분시설 

또는 

재활용시설

가. 매립시설 ○ 폐기물처리기사, 수질환경기사, 토목기사, 

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화공기사, 

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

나. 소각시설(의료

폐기물을 대상

으로 하는 소각

시설은 제외한

다), 시멘트 소

성로, 용해로 

및 소각열회수

시설

○ 폐기물처리기사, 대기환경기사, 토목기사, 

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화공기사, 

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, 에너지관리기사 중 

1명 이상

다. 의료폐기물을 

대상으로 하는 

시설

○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임상병리사, 위생사 

중 1명 이상

라. 음식물류 폐기

물을 대상으로 

하는 시설. 다

만, 사료화ᆞ퇴

비화시설인 경

우에는 1일 재

활용능력이 10

톤 이상인 시설

만 해당한다.

○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화

공산업기사, 토목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

사, 일반기계기사, 전기기사 중 1명 이상

마. 그 밖의 시설 ○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

비고: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「대기환

경보전법」ᆞ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ᆞ진동관리법」에 따른 환경기

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


